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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0일부터 미국 1위 이동통신 사업자 버라이즌 와이어리스(Verizon 

Wireless, 이하 버라이즌)가 애플(Apple)의 아이폰(iPhone)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2007년 6월부터 계속된 AT&T의 미국 시장 아이폰 독점 공급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

었다. 3년여의 아이폰 독점 공급을 통해 AT&T는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하고 신규 가

입자 유치 및 재무 실적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아이폰4가 출시되면서 2010년 4

분기 신규 아이폰 개통이 410만 건에 달했고,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금융기관인 

‘크레디 스위스’(Credit Suisse)는 2010년 말 기준 AT&T 아이폰 누적 가입자가 

1,800만 명에 이른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는 AT&T에 큰 부담을 지웠다. 

AT&T는 아이폰 사용자의 폭발적인 무선 인터넷 이용으로 통화 품질과 속도 저하, 

통화 끊김 현상 등 잦은 장애를 일으키며 통신사업자로서는 치명적인 짐을 안게 된 

것이다. 특히, AT&T는 2010년 미국고객만족도지수(American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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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ion Index, ACSI) 조사에서 ‘소비자 외면 기업 리스트’에 불명예스럽게 이

름을 올렸고,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는 AT&T를 미국 최악의 네트워

크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AT&T는 네트워크 과부하로 잦은 문제를 일으킨 뉴욕 시 타임

스퀘어 지역에 핫스폿(Hot Spot)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트래픽을 분산하고 네트워크 

혼잡 지역을 적극 관리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획기

적인 변화는 지난 2010년 6월 아이폰4 출시를 기점으로 ‘데이터 무제한 정액요금제’

를 폐지한 사실이다. 네트워크 기술 발전과 통신사업자의 지속적인 투자로 이동통신

망은 현재 3세대(3G)에서 LTE(Long Term Evolution)와 와이맥스(WiMAX) 등으

로 대표되는 4세대(4G)로 진화해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정된 용량을 공유하는 

무선 네트워크의 구조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수용에 대

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통신사업자들이 데이

터 무제한 정액제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가입자를 적극 유치하는 상황에서 각종 모바

일 기기를 통한 데이터 서비스 이용 급증에 따른 통화 품질 등의 문제점은 통신사업

자가 새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2월 아이폰4를 출시한 데 이어, 3월 중순에는 4G 네트워크

인 LTE 기반 스마트폰 판매를 시작하며 적극적인 스마트폰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

는 버라이즌이 효과적인 네트워크 관리와 수익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데이터 서비스 요금제를 현재 어떻게 운용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알아보

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이 글에서는 버라이즌의 데이터 요금제 현황과 계획 등을 경

쟁업체의 전략과 비교해 살펴보고, 요금제와 이용 약관에 따른 고객의 갈등과 분쟁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급증하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과 대응책

스마트폰과 아이패드(iPad) 같은 태블릿 PC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시스코(Cisco)의 전망에 따르면 2015년 전체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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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트래픽은 2010년 대비 26배에 이르며, 2010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이 90%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스마트폰은 기존 일반 단말기 대비 24배, 태

블릿 PC는 122배의 무선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시스코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비디오 시청이나 게임,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소비 확대

가 무선 트래픽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관련해 급증하는 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으로는 와이파이(WiFi)나 와이맥스 같은 다른 네트워크로 트래픽을 분산하거나, 적극

적 투자로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빠르게 진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같이 트래픽 수용량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비

용을 수반하고, 고객이 공급자가 원하는 대로 수요 패턴을 바꿔줄지도 미지수다. 

이에 비해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고객의 사용 형태 변화를 유도하고, 현재 당

면한 무선 데이터 트래픽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AT&T는 ‘요금제 개선’을 

단행했다. 기존에 대다수 통신사업자가 유지해온 데이터 무제한 정액제가 과도한 네

트워크 사용을 일으키고 있으며, 소수 사용자가 대부분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현실에

서 데이터 무제한 정액제를 폐지해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전체 

고객을 위해서는 더 이득이 된다는 것이 일부 사업자의 무제한 정액제 폐지 및 축소 

배경이다.

버라이즌의 데이터 요금제 전략

2011년 초부터 뒤늦게 아이폰 판매에 뛰어든 버라이즌의 미국 시장 신규 가입자 유

치 핵심 전략은 월 30달러 데이터 무제한 정액제다. 이는 2010년 중반부터 상한선이 

설정된 ‘데이터 단계별 정액제’(Data Tiered Plan)를 둔 AT&T의 아이폰 데이터 요금

제와 확실히 차별화된 전략으로 기존 AT&T 가입자 중 무제한 데이터 사용에 갈증을 

느껴온 고객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현재 버라이즌은 휴대전화의 유형과 상관없이 자사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적으

로 월 30달러 데이터 무제한 정액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최적화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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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를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일 버라이

즌의 CFO 프랜 샤모(Fran Shammo)는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버라이즌이 올여름

부터 데이터 단계별 정액제를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조만간 버라이즌의 데

이터 무제한 정액제 전략이 전면 수정되는 게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었다. 그렇지

만 버라이즌은 약 2주 뒤인 지난 3월 17일,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인 LTE 기반

의 첫 번째 스마트폰인 HTC 선더볼트(Thunderbolt)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월 

30달러 데이터 무제한 정액제를 일단 유지하며 가입자 유치에 나섰다. 이는 전면

적인 데이터 단계별 정액제만을 채택 중이며, 아직 LTE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한 

AT&T와 차별화하고 기술 변화에 발 빠르게 움직이며 휴대폰을 통해 다양한 멀티

미디어 콘텐츠를 빠른 속도로 즐기고자 하는 얼리 어답터들을 우선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버라이즌이 무제한 정액제가 초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과

부하 문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버라이즌의 데이터 

무제한 정액제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는 완전한 무제한 정액제인가? 선더볼트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적용되는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향후 네트워크에 과

부하가 걸리면, 전체 대역폭에서 상위 5%를 점유하는 고용량 사용자에 한해 우선

적으로 버라이즌이 사전 고지 없이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지난 2월 10일 버라이즌이 아이폰4를 출시할 때 처음으로 도입하여 명

시한 사항이기도 하다. ‘스로틀링’(Throttling)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통신사업

자가 데이터 무제한 정액제로 예상되는 네트워크 과부하를 막기 위한 일종의 보호

장치다. 

버라이즌은 2010년 말 기준 전체 가입자의 약 26% 수준인 1,500만 명 이상의 스마

트폰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시점 기준 2,500만 명 이상의 스마트폰 

가입자를 보유한 AT&T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로, 네트워크 용량 면에서는 아

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버라이즌은 아직 스로틀

링 정책을 실제 고객에게 적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향후에도 적당한 수준

의 데이터를 소비하는 대다수 버라이즌 가입자는 이 조항과 관련이 없겠지만, 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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즌 아이폰을 이미 구매한 고객이나 향후 구매를 고려하는 일부 고객은 이 조항에 우

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버라이즌 아이폰을 사용한다는 한 고객은 “패스트푸드점 맥도널드에서 상위 5%

의 대식가라는 이유만으로 음식을 받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과 마찬가지”

라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버라이즌이 아이폰을 

마케팅할 때, 데이터 무제한 정액제만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 스로틀링 조항은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일부 고객은 이 조항을 전혀 인지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실제 속도 저하 현상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면 이는 버라이즌의 기업 이

미지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무선 네트워크 

품질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인 플래시 네트웍스(Flash Networks)의 마케

팅 담당 부사장 메라브 바하트(Merav Bahat)는 “버라이즌이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수준까지 고객의 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 정책이 적용되기 시작한다면 버라이즌은 심각한 고객 불만과 갈등에 직면할 것”

이라고 경고하는 동시에 망중립성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에서 법적인 분쟁을 야

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현재 버라이즌은 비교적 용량에 여유가 있는 차세대 4G 네트워크 

LTE 기반 서비스에서는 데이터 무제한 정액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존 3G 네트워크

에서는 조만간 데이터 단계별 정액제 도입을 준비하면서 네트워크에 따라 가장 효과

적인 데이터 요금제를 설정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바클레이즈 캐피

털(Barclays Capital)에 따르면, 현재 데이터 단계별 정액제만을 유지하고 있는 

AT&T에 비해 버라이즌의 다양한 요금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고 분석하며, 그렇지만 향후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AT&T와 같은 

데이터 단계별 정액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버라이즌이 이번 선더볼트 단말 출시에 맞춰 휴대폰을 모바일 

핫스폿(Mobile Hotspot)으로 삼아 다른 기기들의 인터넷 연결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5월 15일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이후에는 2GB당 20달러의 요금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는 체험 마케팅인 동시에 버라이즌이 고객의 이용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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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와 이에 따른 실제 네트워크 용량 흐름을 점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경쟁 통신사들의 데이터 요금제 현황

그렇다면 이쯤에서 미국의 다른 통신업체들은 어떻게 데이터 요금제를 운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이폰을 독점 공급한 AT&T는 이미 

네트워크 과부하를 경험하고, 그동안 자체적으로 학습한 고객의 사용 유형에 따라 

미국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현재 무제한 정액제를 두지 않고 있다. AT&T는 일부 

헤비 유저(Heavy User)들의 과도한 사용량에 주목하며 과감히 데이터 단계별 정액

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AT&T는 2009년 12월, 트래픽 수요 기준 상위 3% 사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40%를 

점유하는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최근에는 자사의 2GB 데이터 정액제를 이

용하는 스마트폰 가입자 중 98%가 2GB 이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며, 데이터 단계별 정액제를 채택하더라도 고객의 대부분이 큰 영향을 받지 않

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AT&T는 현재 월 25달러에 2GB, 월 15달러에 200MB 상한선

이 있는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고, 2GB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1GB 

당 10달러의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미국 4대 이동통신사 중 상대적으로 가장 비

싼 데이터 요금 정책을 두고 있다.

미국 3위 통신사업자로서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와이맥스 등의 멀티 네트워크 전

략을 기반으로 데이터 무제한 정액제에서 공세적인 모습으로 보여온 스프린트

(Sprint)에서도 최근 다소 변화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스프린트는 자사 CEO 댄 

헤세(Dan Hesse)가 직접 출연한 TV 광고에서 다른 사업자와 차별화된 통합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데이터 무제한 정액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지난 3월 말 열린 ‘CTIA Wireless 2011’ 전시회에서 데이터 무제한 정액제를 계속 유

지할 예정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확답을 피했다. 

AT&T와 합병이 진행 중인 T모바일(T Mobile)은 후발 사업자로서 가입자 기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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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위해 현재 공격적인 음성·데이터·문자 무제한 스마트폰 요금제(월 99달러)를 

두고 있지만, 합병이 성사된 이후에도 이를 계속 유지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

졌다. 또 가장 최근 출시한 79달러 무제한 정액제에서 음성·문자서비스는 무제한으

로 유지하되, 데이터는 월 2GB로 제한한 점을 볼 때, T모바일 역시 데이터 무제한 정

액제에는 다소 소극적인 행보로 전환하고 AT&T와의 합병에 대비하는 모습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렇지만 AT&T와 달리 T모바일은 가입자가 2GB의 상한선을 초과했

을 때는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데이터 서비스의 속도를 낮출 것이라고 언급했

다. T모바일은 자사 가입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월 1GB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데이터 이용에 상한선을 둔 데이터 단계별 정액제가 대부분 고객

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스마트폰보다 데이터 소비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태블릿 PC의 3G 요

금제는 현재 데이터 단계별 정액제만이 존재한다. 최근 출시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패드2의 3G 요금제를 제공하는 AT&T와 버라이즌의 요금제는 모두 데이터 단계

별 정액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버라이즌은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이 데이터 무제한 정액제가 사라지면서 모바일 기기 사용 고객이 대용량 미디어 

콘텐츠를 집 안에서 즐기기 위해서는 ADSL이나 광랜 같은 기존 유선 초고속 인터넷을 

통한 와이파이를 주로 사용해야 하는데, 무제한 정액제가 당연시되었던 유선 기반 인

터넷 서비스에도 상한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스마트폰에 데이

터 상한선을 가장 먼저 도입한 AT&T는 올해 5월부터 DSL 가입자는 월 150GB, 광랜 

서비스 유버스(U-Verse)는 월 250GB의 상한선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DSL리포트>         

(DSL Report)에 따르면 AT&T는 이 상한선을 3회 어길 경우, 상한선을 초과한 50GB

당 10달러의 추가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버라이즌은 아

직 유선에는 데이터 상한선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 모뎀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 미국 1위 케이블 사업자 컴캐스트

(Comcast)는 이미 지난 2008년 말부터 월 250GB의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2위 사업자 

타임워너 케이블(Time Warner Cable)은 지난 2009년 월 100GB의 상한선을 도입하려 

했으나, 일부 반발에 부딪히며 대용량 데이터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하거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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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적으로 다운로드 속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당초 계획을 완화했었다. 

이동통신망보다 비교적 원활한 데이터 서비스를 보장하는 와이맥스 서비스를 제

공하는 스프린트와 클리어와이어(Clearwire)는 상용 서비스 초기부터 데이터 무제

한 정액제를 유지해왔다. 2010년 7월, 스프린트의 4G 서비스 담당 부사장 토드 로리

(Todd Rowley)는 자사 4G 서비스 사용자 분석 결과, 데이터 사용량이 월 평균 약 

7GB에 이르는 등 높지만 여전히 가용 네트워크 용량 대비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0GB까지 올라갈 경우, 스프린

트가 상한선 없는 무제한 정액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알

티미터 그룹(Altimeter Group)의 마이클 가튼버그(Michael Gartenberg)는 유선 

인터넷 서비스업체들과 같이 데이터 무제한 정액제에서도 상한선 도입이 궁극적으

로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더 많은 기기가 보급되고, 더 넓은 곳

에서 서비스될수록 데이터 상한선을 책정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며, 적정 용량의 

데이터를 소비하는 대부분 가입자에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고용량 데이터를 소비

하는 일부 고객에게는 반드시 상한선 조항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알려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통신사업자와 고객의 갈등과 분쟁의 소지

향후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상한선이 설정된 데이터 

무제한 정액제를 유지할 때는 이에 대해 고객과 명확하게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겠

다. 실제로 최근 클리어와이어의 와이맥스 서비스의 한 가입 고객이 사용자 불만 사

이트에 올린 내용이 <PC월드>(PC World)에 기사화되기도 했다. 이 고객은 데이터 

무제한 정액제로 알고 가입한 서비스에서 갑자기 인터넷이 느려지는 현상이 잦아져 

클리어와이어에 문의한 결과, 고용량의 데이터 사용 때문에 서비스 공급자가 인위적

으로 인터넷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응답을 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데이터 무제한 

정액제에 상한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서비스에 가입했던 고객들은 황당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수십 건의 유사한 불만 사례를 제보했고, 클리어와이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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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소송문에서 인터넷상의 상품 설명이나 가입 시에 판매자에게 상한선이 있

다는 내용을 전혀 공지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지만 클리어와이어의 

서비스 약관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네트워크가 과부하되

는 시간대에 대용량 데이터 사용자의 인터넷 속도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

고 있기는 하다. 이 회사의 수석 마케팅 부사장 토머스 엔레이트무니(Thomas 

Enraght-Moony)는 “안정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 관리 정

책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네트워크 보호를 위해 일부 사용자의 대역폭을 

조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비단 클리어와이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제한 정액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

신사업자 대부분이 직면한 딜레마로 여겨진다. 특히, 대다수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이 안전장치를 최소한의 ‘공정 이용 정책’(Fair-Use Policy)으로 보고 있으나, 고객

으로서는 상한선이 있을 경우 데이터 무제한 정액제로 광고하거나 홍보해서는 안 된

다고 여기는 것이 논란의 쟁점이다.

데이터 무제한 정액제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스마트 미디어 기기 보급에 

큰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경쟁논리와 가입자 유치 과열 경쟁으로 

도입된 데이터 무제한 정액제가 기본적으로 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안정적인 네

트워크 서비스 제공의 의무와 책임을 위협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데이터 무제한 정

액제를 허용했던 미국의 통신사업자들은 급증한 트래픽으로 상한선이 설정된 데

이터 단계별 정액제로 이미 요금제를 전환했거나, 점진적으로 무제한 정액제를 폐

지하고 종량제나 단계별 정액제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기존 요금 전략을 수정하는 

추세로 보인다. 

한편, 유튜브(YouTube)의 아시아-태평양 콘텐츠 파트너십 담당 거텀 아난드

(Gautam Anand)에 따르면 2011년 1월 한국의 유튜브 동영상의 모바일 트래픽은 작

년 동기 대비 9배 상승했고, 특히 한국 사용자의 모바일 트래픽 비중은 전체의 20% 

수준으로 전 세계 최고라고 언급했다. 이는 초고속 인터넷 경험에 익숙하고 멀티미디

어 콘텐츠 이용이 활발한 한국의 사용자들이 무선 환경에서도 유사한 행동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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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현재 데이터 무제한 정액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국 이동통신시장에서도 향후 심각한 네트워크 과부하에 따른 네트워크 품질 문제

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에 유사한 사례가 보도되고 있기도 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공유하는 구조의 무선 네트워크 특성

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효율적인 최선의 방안을 지혜롭게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급자나 수요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기보다는 

균형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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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정액제 전환 및 
데이터 이용량 제한 

김상현 미디어미래연구소 캐나다 통신원(캐나다 앨버타 주 교육부 정보 프라이버시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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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TC가 캐나다 내 무제한 인터넷 사용을 가혹하게 규제한다는 거센 비판을 사고 

있다. 캐나다의 방송통신 규제·감독 기관인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및 전기통신

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하 CRTC)는 지난 2011년 1월 25일 텔러스(Telus), 로저스(Rogers) 등 거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들이 제안한 ‘사용량에 따른 

과금’(Usage-Based Billing, 이하 UBB)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UBB란 간단히 말해 이용자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올리거나 내려받는지에 

따라 비용을 물리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대한 평가는 수익을 높이려는 대기업들

의 역겨운 술수라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통신사

들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엄청나게 많은 영화와 게임, 비디오를 받는 극소수의 

과소비 인터넷 이용자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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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조처라는 것으로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UBB는 한마디로 사용량에 따라 

그 비용을 매긴다는 뜻이므로 일단 그 말을 듣는 이들에게, 특히 평소에 인터넷

을 빈번하게 이용하고, 대용량 영화나 비디오를 자주 내려받기 때문에 용량 제한

을 둔 대형 ISP를 피해 소규모 ISP의 ‘무제한 패키지’ 서비스를 계약한 사람에게 

섬뜩하게 들릴 법하다.

테크새비(TechSavvy), MTS 올스트림(MTS Allstream) 같은 소규모 ISP들은 그

동안 벨캐나다(Bell Canada), 로저스, 텔러스 같은 대형 ISP들로부터 네트워크를 임

대한 뒤 이를 소비자나 기업에 할인된 가격으로 되팔아왔다. 그때 대형 ISP와의 경쟁

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한 방편으로 정액 무제한 인터넷 패키지를 제공해왔다(대형 

ISP 중 무제한 인터넷 패키지를 제공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CRTC는 그러

한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벨캐나다의 이의를 수용하고, 대형 ISP가 소형 ISP에게 

UBB 방식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UBB가 현실화

할 경우, 이 소규모 ISP들의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한편 CRTC

는 대규모 ISP들로 하여금 전국의 소규모 제공업체들에 네트워크를 의무적으로 임

대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소규모 업체들이 네트워크 인프라를 직접 건설할 

만한 역량이 못 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CRTC의 결정

규제기관이 보통 그렇듯이, CRTC도 양쪽 주장의 중간 지대를 찾으려 노력한 듯하

다. 대형 ISP들이 그들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빌려 쓰는 소규모 ISP 중 개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을 상대로 ‘도매’ 서비스를 하는 곳들에 UBB를 부과할 수 있게 허용하는 한

편, 대역폭 이용료를 일반 소비자보다는 15% 더 싸게 물리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

리고 이 결정은 전화 회사든 케이블 서비스 회사든 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를 가진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벨캐나다는 “15%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물론이

고, 할인을 의무화한 것도 전혀 불필요한 결정”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불만스러운 것은 대형 ISP들만이 아니다. 아니, 일반 소비자와 시민단체,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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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들의 불만이 월등히 더 크다. 중간 지대를 찾으려 한 CRTC의 시도는 실패한 것처

럼 보인다. 

이들은 CRTC의 결정으로 소규모 ISP들이 앞으로 정액 무제한 인터넷 서비스 같

은 가격 우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다. 일단 UBB가 시행되고 나면 

소규모 ISP가 늘어난 데이터 이용량과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므로 이를 소

비자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고, 결국 소비자가 인터넷 사용료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

도 늘게 됐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과 소규모 ISP들은 또한 CRTC가 대형 ISP들이 아무런 경쟁 위협도 받

지 않은 채 이용료는 올리고 다운로드 용량은 줄이도록 허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

해를 전가한 것은 물론, 기술과 시장 혁신의 기회마저 빼앗았다고 맹비난했다. 

UBB 찬반 공방 

“무제한 인터넷 서비스는 오늘 죽었다”라고 오타와의 시민단체인 ‘공익옹호센터’

(Public Interest Advocacy Centre)의 연구원이자 변호사인 존 로포드(John 

Lawford)는 선언하듯 말했다. 벨캐나다, 텔러스 같은 대형 ISP가 자신들의 네트워

크 인프라를 이용해 영업하는 소규모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어떻게, 그리고 얼

마나 비용을 물릴 수 있는지를 둘러싼 CRTC의 결정을 앞두고 당사자들은 물론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인터넷의 개방성을 홍보하고 옹호하는 시민단체인 ‘오픈미디어’(OpenMedia.ca)

는 CRTC를 상대로 결정을 번복하라는 온라인 청원 운동을 시작했고, 채 한 달도 안 

돼 50만 명에 가까운 인터넷 이용자들이 여기에 호응했다. 청원 운동을 주도한 스티

브 앤더슨(Steve Anderson)은 CRTC의 결정이 단순히 넷플릭스(Netflix)를 통해 유

독 영화를 많이 다운로드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비용을 물리는 수준을 훨씬 넘어

서,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시험하는 소규모 벤처기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온라인을 통한 기술혁신에는 대부분 큰 대역폭이 필요하고, 이러

한 신기술은 거의 고속 인터넷망을 갖춘 누군가의 ‘차고’에서 나왔다. 이번 CRT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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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이들 벤처기업가와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곧 새로운 네트워크 이용

료가 추가될 테니, 여기서는 새 비즈니스를 창업할 생각을 말라’는 위협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나 다름없다.” 

요크대학교 슐릭 비즈니스 스쿨(Schulich School of Business)의 마커스 기슬러

(Markus Giesler) 교수는 급진적인 가격 전략이 공식 규제기관의 지원을 받을 때, 더욱 

큰 소비자의 불만을 사게 된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결정은 종종 미처 예측하지 못한 방

향으로 전개되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 예컨대 세계 음반산업계에 크나큰 지

각변동을 일으킨 음악 다운로드를 보아도, 아이튠즈(iTunes)를 비롯한 수많은 소규모 

온라인 음악 쇼핑몰을 낳았다. 따라서 UBB가 소비자에게 무조건 나쁜 소식만은 아닐 

수도 있다. 무엇인가가 붕괴되면 다른 새로운 것이 나타나기 때문이고,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새로운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많은 소규모 제공업체들은 그런 제한을 없앤 무제한 패키지를 제시하거나, 

한도가 같더라도 이용료를 더 싸게 책정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였다. 반면 벨

캐나다, 로저스, 텔러스, 쇼(Shaw), 비디오트론(Videotron), 코제코(Cogeco) 등 이

른바 캐나다의 ‘빅 6’ ISP들은 일찍부터 데이터 종량제를 채택해 매달 내는 비용에 따

라 각기 다른 수준의 데이터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상한선이 초과된 부분에 추가 비

용을 물려왔다. 그 때문에 평소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이 유독 많은 이용자들은 대형 

ISP 대신 무제한 인터넷을 내세운 소형 ISP를 선호해왔다.

하지만 CRTC의 이번 결정으로 소규모 제공업체들이 계속 그러한 조건을 제시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무제한 인터넷 서비스를 고집

할 경우, 대형 ISP가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물리는 비용을 소형 ISP가 감수해야 하

는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이다. 한편 대형 ISP들은 몇몇 소비자가 상습적으로 엄청

나게 많은 TV 쇼와 영화들을 내려받으면서 전체 네트워크를 정체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해왔다. 벨캐나다에 따르면 전체 이용자의 14% 

미만이, 전체 인터넷 데이터 유통량의 83%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주로 이메일과 

음악을 내려받는 데 만족하는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비디오·영화·게임 등 대

용량 파일을 상습적으로 내려받는 극소수 인터넷 이용자를 사실상 보조해온 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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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다. 

이것이 인터넷 종량제, 혹은 UBB를 둘러싼 첫 번째 논란은 아니다. 예컨대 벨캐나

다는 2007년 이른바 ‘데이터 상한제’(Data Caps)를 도입했고, 거의 모든 대형 ISP가 

그와 비슷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ISP들은 아직까지 그러한 종량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 대규모 ISP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도 피해를 안길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형 ISP들은 아무런 경쟁 압력이나 외부

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값을 올리고 데이터 상한선을 낮출 수 있다”라고 테크새비의 

로키 고드로(Rocky Gaudrault) 사장은 말한다. 테크새비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채

텀(Chatham)을 근거지로 한 소규모 ISP다. “이번 CRTC의 결정은 소비자의 뺨을 때

린 것이나 다름없는 결정”이라고 고드로 사장은 주장했다.

한편 대규모 ISP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트리밍 비디오를 보거나 많은 대

역폭을 잡아먹는 영화, 비디오 파일을 내려받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용량이, 특히 

무선에서, 부족하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이 회사들이 

TV 방송 사업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겸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성상 전통적인 

TV 사업 모델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에 브레이크를 걸고, 기술혁신과 소비

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공익옹호센터의 존 로포드는 “대규모 

방송사들이 ISP 노릇까지 겸한 것은 시장논리로 볼 때 지극히 반(反)경쟁적이다”

라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이들 대형 ISP가 밀어붙이는 UBB의 현실화로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 습

관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을까? UBB가 시행될 경우, 대용량의 영화나 비디오, 게

임을 일상적으로 내려받는 이용자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높아질 게 분명하다. 반

면 대다수 일반 이용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도 일

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점점 더 많은 TV 프로그램과 비디오, 

영화들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현재의 변화 추세에 따른다면 모든 이가 더 큰 대

역폭을 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영화를 열심히 보는 이들이 

80~100GB 선인 월 데이터 이용량을 넘어서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영화의 품질이 

높아져 HD 파일이 일상화된다면 그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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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TC의 재심 결정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전개되자 CRTC는 2월 2일 소규모 ISP들에 대한 UBB 

결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RTC의 콘라드 폰 핑켄슈타인(Konrad von 

Finckenstein) 위원장은 연방 상원 산하 산업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UBB에 대

한 CRTC의 결정을 재심하는 한편, 소규모 ISP에 대한 UBB 시행도 늦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CRTC의 결정은 정치권의 이슈로까지 확산됐다. 불거졌다. 토니 클레멘트

(Tony Clement) 연방산업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그 결정을 비난했다. “이번 CRTC

의 결정은 모든 ISP에게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 어떤 ISP가 무제한 인터넷 서비스를 정액으로 제공

<그림1> 각 콘텐트가 요구하는 데이터 용량, 혹은 대역폭

출처: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 앤드 메일>

고화질 영화

3.2GB

보통 

영화 파일

1.4GB

고화질 TV 쇼

1.6GB

표준적인 

TV 쇼 파일 

약 700MB음악 파일

약 7MB
이메일 

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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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1GB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0만5,000통의 이메일을 보내고 받거나, 200곡 이상의 노래를 내려받거나, 1.5편의 영화를 다운로

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당신의 인터넷 데이터 상한이 월 80GB라면 40편의 고화질 영화나 1만6,384

곡의 노래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일반 이용자의 월 데이터 이용량은 2GB 정도다. 하지만 스마트폰으

로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해 유튜브 비디오를 보거나, 지난밤의 프로 스포츠 경기 하이라이트를 본다

면 데이터 사용량은 급증한다. 만약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영화 서비스에 가입해 수많은 영화를 다

운로드한다면 월 상한선을 넘어서게 될 수도 있다.

<표1> 캐나다와 미국의 고속 인터넷 서비스 비교 (2011년 2월 8일 현재)

벨캐나다 텔러스 로저스 비디오트론 컴캐스트 버라이즌

월 비용 베이식 라이트 라이트 베이식 패스트

$31.95 $27 $35.99 $28.95 $34.99

다운로드 속도(Mbps) 2 1 3 3 1

월별 데이터 상한량(GB) 2 13 15 4 없음

상한량 1GB 초과 시 내야 하는

비용($/1GB)
$2.50 $5 $4 $4.50 없음

월 비용 퍼포먼스 터보 익스프레스 하이스피드 퍼포먼스 얼티미트

$41.95 $45 $46.99 $43.95 $34.82 $44.99

다운로드 속도(Mbps) 6 15 10 8 15 7

월별 데이터 상한량(GB) 25 125 60 40 250 없음

상한량 1GB 초과 시 내야 하는

비용($/1GB)
$2 $2 $2 $4.5 없음 없음

월 비용
파이브(Fibe)

25

옵틱 HS 

터보
얼티미트

얼티미트 

스피드 60

블라스트

 (Blast)
FiOS T2

$87.82 $50 $99 $82.95 69.95 69.99

다운로드 속도(Mbps) 25 25 50 60 20 25

월별 데이터 상한량(GB) 75 250 175 150 250 없음

상한량 1GB 초과 시 내야 하는

 비용($/1GB)
$1 $2 $0.50 $1.50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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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CRTC가 곧바로 UBB를 밀어붙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졌다. 따라서 현재 소형 ISP를 통해 무제한 이용 패키지를 쓰고 있는 이용자들로서는 

당분간 근심을 던 셈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작부터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비용을 

매겨온 대형 ISP들이 소형 ISP들을 좇아 무제한 패키지를 제시할 가능성도 거의 없

다. 매달 얼마를 내는지에 따라 데이터 상한이 25~175GB 선인데, 경쟁 구도에 따라 

약간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무제한으로 급변할 것 같지는 않다(<표> 참조). 

한발 물러선 벨캐나다

처음 CRTC에 이 문제를 제기해 UBB 이슈의 핵심 주체로 지목되는 벨캐나다도 사

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한발 물러섰다.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벨캐나

다는 CRTC의 결정에 대한 대안으로 도매용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총용량 과금’

(Aggregated Volume Pricing) 제도를 제안했다. 

이는 소규모 ISP가 대형 ISP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개별 고객당으로 계산하는 

대신, 네트워크의 전체 사용 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해 소규모 ISP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발상이다. 

그에 대해 CRTC의 결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펼쳐 50만 명 가까운 소비자들에

게 서명을 받아낸 오픈미디어는 “벨캐나다가 소비자들의 압력을 이제야 인정했다는 

뜻”이라고 촌평했다. 스티브 앤더슨 대표는 “캐나다 사람들에게 소규모 독립 ISP들

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유연성이 주어져야 한다”라면서, “벨캐나다의 이번 발표는 

소비자에게 무제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온 테크새비, 아카낵(Acanac) 같은 소규

모 ISP에게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벨캐나다의 대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잊지 않았다. “진정

한 해결책은 CRTC가 벨캐나다의 제안을 UBB에 대한 캐나다 일반 소비자의 광범위

한 반대로 해석하고, 모든 이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환

경을 만드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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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후 전망

UBB를 둘러싼 CRTC의 결정은 미묘한 시기와 맞물려 더욱 그 논란의 수위를 높였

다.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여주는 미국의 넷플릭스가 캐나다에 막 상륙해 높은 인기를 

얻어가던 참이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다른 인터넷 영화·비디오 서비스도 캐나다 국

내의 방송사들처럼 규제해야 한다는 대형 ISP들의 반발이 높아가던 즈음이었다. 

그러한 문제를 짚고 대안을 모색한 두 논문 빌 세인트 아노(Bill Saint Arnaud)의 

<UBB의 신화와 오류>와 마이클 가이스트(Michael Geist)의 <캐나다의 UBB 논쟁: 

도매 및 소매 이슈의 논의>는 공통적으로 UBB 논의를 둘러싼 기술적, 경제적, 규제

적 문제를 짚으면서 해법을 찾고 있다. 

두 전문가는 논문을 통해 CRTC가 지난 1월 25일의 UBB 결정을 되돌아보기로 한 

건 만족스러운 해법과 거리가 멀다는 의견을 밝힌다. 그보다 더 핵심적인 문제는 몇

몇 소수 기업에 집중된 인터넷 인프라 시장에 있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특히 가이스

트 교수는 캐나다 인터넷 접속 시장의 경쟁이 자유롭지 않고, 규제기관의 결정에 지

나치게 종속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호를 개방해 특히 해외 경쟁사의 진입을 허용

함으로써 좀 더 자유로이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와 함께, 소규모 민영 

ISP뿐 아니라 다른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대안도 활발히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그중 

몇 가지 사례가 시 정부가 소유하는 네트워크, 또는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ISP들이

다. 더 나아가 주정부나 연방정부 차원의 광대역 개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가이스트 교수는 지적한다. 

그러나 현재 나타난 수치만으로 보면 캐나다의 네트워크 인프라에 획기적인 진전

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2009년 보수당 주도의 연방정부가 발표한 오지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비는 2억 2,500만 달러에 불과하다. 퀘벡 주정부의 자체 투자 

예산 9억 달러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편 세인트 아노는 자신의 논문에서 몇 가지 논쟁적 이슈를 내놓는다.

첫째, 그는 온라인 비디오의 급증이 꼭 네트워크 정체를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주

장한다. 언뜻 황당하게 들리는 이 주장은 (연간 50~100%씩 증가하는 데이터 유통량

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 같은 데이터 폭증에 책임이 있는 업체들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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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거치지 않고 이른바 ‘콘텐트 유통 네트워크’(Content Distribution 

Networks, 이하 CDN)를 이용해 자신들의 서비스 가입자에게서 가능한 한 가장 가

까운 곳에 미러링(mirroring)해두기 때문에 일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 인터넷의 

교통량에 큰 부하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CDN 기법은 넷플릭스를 비롯한 아마

존(Amazon),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등이 적극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인트 아노의 논점은 대형 ISP들의 주장이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대형 ISP들이 대역폭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터넷 네트워크보

다 자사의 IPTV(인터넷망을 통한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에 많은 대역폭을 할당해 

네트워크 정체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셋째, 캐나다의 이른바 ‘빅 6’ ISP들이 자사의 비디오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제공하

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서, 유독 소규모 ISP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빅 6’ ISP들은 CTV.ca, globaltv.ca, TVA.ca 등, TV 쇼와 드라마, 

비디오를 내보내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UBB에 대한 CRTC의 재심 결과는 6월쯤 나올 전망이다.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풀려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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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트래픽 폭증에 따른
이용자 불만

안창현 미디어미래연구소 객원연구원(도쿄대학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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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휴대용 단말의 데이터 통신량 증가 추세

<그림 2> PC와 휴대 단말의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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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마트폰 판매 대수와 계약 비율 추이 (2010년 이후는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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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휴대전화 판매 대수 중 스마트폰 점유율

스마트폰 점유율(%)

2010년 10월 2010년 11월

NTT도코모 23.6 25.0

KDDI 6.3 29.7

소프트뱅크 71.9 64.8

휴대전화 전체✽ 33.1 35.5

✽휴대전화 전체는 통신사업자 3사 합계

출처 : BCN, BCNランキング

jA
PA

n

Issue ANALYsIs usA cANADA jApAn



MAY 2011  31

jA
PA

n

스마트폰 트래픽 폭증에 따른 이용자 불만



32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jA
PA

n

Issue ANALYsIs usA cANADA jApAn



MAY 2011  33

<그림 4> 데이터 트래픽 폭증 대책 및 문제점

출처 : <NIKKEI ELECTRONICS>(2010. 10. 18),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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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지난 7년간 3억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한 거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페이스북(Facebook)의 기세가 대단하다. 본

격적인 국내 진출을 예고하는 페이스북에 열광하는 이용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이 서

비스 이용자들이 늘어날수록 개인정보 보안 전문가들도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

다. 사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지난 몇 년간 꾸준하게 제기되어왔으나 

페이스북의 편리한 기능에 가려 큰 주목을 끌지 못했다. 2011년 3월 최초로 페이스북 

소셜 플러그(Social Plugins)를 둘러싼 개인정보 관련 소송 판결이 발표되면서 논란

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판결 근거를 두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업계 간의 2

차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판결과 논란

성경숙 미디어미래연구소 독일 통신원(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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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좋아요’ 버튼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논란

소셜 네트워크의 대표주자인 페이스북을 대표하는 기능 중의 하나로 자리 잡은 소

위 ‘좋아요’ 버튼, 그러니까 플러그인 버튼(Plugins Button)은 클릭 한 번으로 페이스

북에 가입한 이용자가 좋아하는 글, 정보, 사진, 동영상 등이 이용자의 프로필 사이

트에 공개되고, 제3자에게 전송되도록 하는 트위터(Twitter)의 리트윗(Retweet: 

RT) 기능과 매우 흡사한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다. 페이스북의 독일 진출이 본격화되

면서 독일의 대표 시사지인 <빌트>(Bild), <슈테른>(Stern), <슈피겔>(Der Spiegel) 

등과 방송국 홈페이지 그리고 국가기관과 온라인상에서 운영되는 쇼핑몰에 이르기

까지 점차 사용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이 기관들과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은 이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지금보다 방문자가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정도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독일에서 페이스북 소셜 플러그인 버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은 2011년 초 무렵

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플러그인 버튼이 초반 개인적 용도에서 점차 상

업적 용도로 쓰이는 폭이 광범위해지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익한 기능이라는 의

<그림> 플러그인 버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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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 상업성에 가린 개인정보 유출 근원지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페이스북과 해당 포털사이트에서 수집한 자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보 보호 전

문가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논란의 핵심은 실제로 사용자가 스스로 공개하는 개인정

보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이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자동 완성 기능인 쿠키

(Cookie)와 트래킹(Tracking) 기술에 힘입어 수집되고 있다는 점이다. 플러그인 버

튼을 클릭하면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선호도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자의 홈페이지뿐

만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에 걸쳐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웹사이트 운영자는 이 버튼을 

웹상에 표시하기 위해 페이스북의 프로그램 코드를 홈페이지와 연결해야 하는데, 사

용자가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페이스북 서버에 전달된다. 서버와 연결되면 이용자의 

프로필에 저장되고, 이용자가 어떤 사이트를 좋아하는지 관련 정보들이 인터넷상의 

파일 주소인 URL(Uniform/Universal Resource Locator)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다. 문제는 이 버튼을 통해 연결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저장된 정보 중에는 지극

히 개인적인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례 1

최근 함부르크 시는 몇 주간 시 홈페이지에서 사용했었던 플러그인 버튼을 삭제 

조치했다. 이는 플러그인 버튼을 이용할 경우 페이스북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의 

데이터도 함께 수집될 수 있다는 보안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내려진 조치

로, 함부르크 시는 블로그를 통해 페이스북 쪽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플러그인 버튼 이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사례 2

페이스북의 플러그인 버튼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

다. 상업적인 용도로 쓰임새가 넓어진 플러그인 버튼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에게는 

사이트 이용자의 관심도와 선호도를 알 수 있고, 게다가 페이스북에 계정을 가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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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들이 로그인을 한 후 이 버튼을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실제 이용자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 확인까지도 가능하다. 그 결과 웹사이트 운영자는 이용자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 이외에 어떤 사이트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정보와 함

께 이용자의 대략적인 프로필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 독일의 개인

정보 보호 관련 기관에서는 페이스북이 독일 개인 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을 이어왔다. 

이러한 논쟁에 대한 첫 번째 독일 재판부의 입장을 밝힌 1심 판결이 지난 3월 발

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사업자가 플러그인 버튼을 쇼핑몰에서 

사용하면서 홈페이지 방문자에게 개인정보 사용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쟁업자

에게 시정해줄 것을 권고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그 경쟁업자를 상대로 소송(Az. 91 

O 25/11)을 제기한 것이다. 베를린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개인정보 저촉 우려에 

대해 독일 부정경쟁방지법(Unlauterer Wettbewerb, UWG)과는 반대 개념인 시

장경쟁법(Wettbewerbsrecht)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어 소송을 기각했

다. 현재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조항(§ 13 Abs. 1 

TMG)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처음 이용할 때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 목적과 유럽의회(EP)가 정한 사용 범위 외에 국가 내에서 개인정보가 

어떤 형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고지해야 한다. 현재 페이스북 이용자 대부분은 로그인하거나, 심지어 로그인을 

하지 않고 버튼을 클릭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개인정보가 페이스북 쪽에 전송되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상업성을 앞세운 시장거래가 아닌 개인을 보호하는 데 초점

을 맞추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지금까지 고객 정보 판매와 같이 계획적으로 수익에 

목적을 둔 개인정보 침해만을 예외적으로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소송 사례가 단지 시장경쟁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

문에 소송을 기각했을 뿐 이와 상반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

는 언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플러그인을 통한 이용자 간의 연결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논

란에 대해 재판부가 처음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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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놓고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

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핵심이 되는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조

항(§ 13 Abs. 1 TMG)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 보호 조항들이 인터넷 거래 소비자 보호 

조항과 다르다는 점과 시장에서 실제 벌어지는 행위들을 두루 통제하기에는 현실적

인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핵심적으로 지적받고 있다. 덧붙여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

에 대해 자유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베를린 재판부가 정보 침해 위험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를린 재판부의 주장대

로라면 플러그인 시장경쟁법의 관점에서 볼 때 프로그램이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

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플러그인 버튼으로 연결된 웹사이트 운

영자들에게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 

사례 3

최근 온라인 쇼핑 사이트 운영자들이 아마존(Amazon)에서 한 번도 상품을 구입

하지 않은 수많은 페이스북 회원들의 취향까지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

란이 일고 있다. 그 뒤에는 개인정보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페이스북과 

아마존 사이의 고객 정보 거래가 숨겨져 있었다고 <빌트>가 보도했다. 

아마존은 개인에게 서비스되는 상품 추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고객의 관심도

와 선호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자 했고, 페이스북 쪽이 이 정보를 아마존과 거

래한 정황이 실제로 포착되었다. 미국에서 운영되는 아마존 사이트에서 ‘페이스북으

로 연결하기’를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선물을 제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으로 연결하기’를 클릭하면 페이스북으로 연결하는 페

이지가 열리고, 계속 클릭하면 미니 프로그램(Mini-Program)을 통해 자신의 프로

필 데이터를 포함한 온갖 정보가 아마존에 가입한 모든 페이스북 회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전달된다. 전달되는 데이터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사진은 물

론이고, 취미와 관련된 각종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 대다수 페이스북 이용자가 자

신의 프로필에 올린 정보가 친구들에게만 공개되도록 지정해놓고 높은 수위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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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장치를 해두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전

달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덧붙여 <빌트>는 고객 정보가 일단 아

마존으로 한번 넘어가게 되면 다시는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보도하면서, 페

이스북과 아마존이 자신들의 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페이스북 쪽은 미국 이용자에만 해당된다고 신속히 입장을 밝

혔지만 4월 23일 발간된 경제지 <컴퓨터빌트>(ComputerBild>가 실시한 한 테스트

에서 독일의 페이스북 이용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이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

구나 아마존에서 한 번이라도 물건을 구입한 이용자라면 누구나 해당된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아마존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올해 2월 당시 페이스북 쪽은 페이스북 회원이 

아닌 이용자의 IP주소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이러한 페이스북의 주장에 대

해 함부르크 연방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 번하드 프로인트(Berndhart 

Freund)는 단 한 번 버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이용자를 

인식할 수 있는 쿠키가 2년간 컴퓨터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로 보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만약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쿠키가 자동적으로 설치되게 되어 있고, 이를 통해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신원

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가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주 정보보호센터의 모리

츠 카르그(Moritz Karg)는 플러그인에 연결됨으로써 어떤 과정이 웹사이트에서 제

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저해를 받게 되는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 자체

가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플러그인 버튼 이용을 허용할 수 없는 증거가 되기 때문

에 페이스북에 이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처럼 

관련 기관들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IP주소와 같은 데이터는 익명으로 전달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문가들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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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을 막는 장애물은?

이번에 문제가 된 플러그인 버튼은 클릭과 동시에 전달하고자 하는 자료만 전달하

고자 하는 상대에게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해 이

용자의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노출되고 페이스북 쪽에 전달될 

수 있는 위험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실제 페이스북 이용자가 로그인을 하지 

않고서도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고지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페이스북은 이러한 고지의 의무를 플러그인 버튼을 이용하는 개별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사실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개인 이용자들에

게 개인정보 활용 승인을 받는 것은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 조항(§ 13 Abs. 1 TMG)

을 근거로 할 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데이터의 전달은 법적 근거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

다(Übermittlung von Daten nur mit Einwilligung oder Rechtlicher Grundlage)

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독일의 정보 전달에 대한 조항(§ 11 BDSG)에 따르면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조항(§ 4a BDSG)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동의하거나 법적 근

거 또는 전달을 위한 법적 의무가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고,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개

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조항(§ 43 Abs. 2 Nr. 1 BDSG)을 

근거로 하여 30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원초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페이스북 프로그램을 개발한 곳은 미국

이지만 이 운영체제가 실제로 사용되는 곳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들인데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즉, 커뮤니케이션과 소프트웨어 개발은 국제적인 반면, 이를 통제하는 데는 각국이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구글(Google) 같은 대형 기업만이 독일 법

을 근거로 실용 가능한 해결책을 내놓을 있을 뿐, 그 밖의 다른 프로그램 제공자들은 

이러한 내용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조차 전혀 알지 못하며,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법적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사실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

셜 미디어의 도움으로 인터넷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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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반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있어 처벌이 어렵거나, 관련 법이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어 실제 사례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

급한 소송 사례에서 법원은 소송 건이 시장경쟁법에 의거하여 시장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일 뿐, 독일의 개인정보보

호법에 의거해 플러그인 버튼을 사용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어떠

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향후 전망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플러그인 버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한 논

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많은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여전히 플러그인 설치에 따라 개인정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

는 정확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페이스북 쪽이 책임 있는 문

제 해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독일의 데이터 정보 보호 전

문가들 사이에서 페이스북의 신뢰도가 상당히 추락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용자가 플러그인 버튼을 설치하기 전 네트워크 운영자들은 이용자에게 정보 공유

에 대한 허락을 받아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페이스북이 이용자 범위를 분석하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프로필에서 나온 정보들을 ‘분명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한 더 많은 실제 사례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플러그인 버튼이 독일 내에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부각되는 시점을 

앞당기게 될지도 모른다. 페이스북이 이에 책임 있는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독일 정부로서는 대대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

라도 제재 조치를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페이스북이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

해 어떠한 노력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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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카날플뤼의 
무료 채널 설립 논란

최현아 미디어미래연구소 프랑스 통신원(파리1대학 박사과정)

프랑스의 대표적인 반일반 유료 채널인 카날플뤼(Canal Plus)는 올해 연말에 ‘카

날 20(Canal 20)’이라는 무료 일반 채널을 개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채널 개통은 

디지털 텔레비전(Télévision Numérique Terrestre, 이하 TNT) 서비스를 실시하면

서 TF1, M6 그리고 카날플뤼가 보너스 채널을 부여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 보너스 

채널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카

날플뤼는 보너스 채널에 무료 일반 채널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카날플뤼는 무료 일반 채널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첫해에 1억 유로를 투자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투자 금액은 M6 그룹의 채널인 TNT의 W9, NRJ 그룹의 채널인 

NRJ 12, TF1의 그룹인 TMC 채널들이 개국할 때 1년에 6,000만 유로를 투자한 것과 

비교할 때 가장 큰 규모의 투자액이다. 카날 20은 이 투자 금액을 계열사의 유료 채널

과 공동 출자할 방침이다. 카날플뤼는 무료 일반 채널인 카날 20을 통해 광고수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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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5,000만 유로, 시장점유율 5%를 목표로 삼고 있다. 

카날플뤼의 무료 채널 개통 배경

프랑스의 대표적인 유료 채널로서 오랜 전통을 지닌 카날플뤼에서 무료 일반 채널 

개통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 카날플뤼는 오랫동안 현재 유료 채널을 보충해줄 

‘카날플뤼 패밀리’(Canal Plus Family)를 디지털 텔레비전에 개통하기를 희망했다. 

이 채널과 함께 카날플뤼(Canal Plus), 카날플뤼 스포츠(Canal+ Sports), 카날플뤼 

시네마(Canal+ Cinema), 카날플뤼 데칼레(Canal+ Decale) 등을 묶은 ‘카날플뤼 르 

부케’(Canal + le Bouquet)를 제공하고 싶어했다.

그런데  2010년 말 카날플뤼 패밀리 채널 개통 요구는 최고시청각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이하 CSA)에서 거절되었다. CSA가 축구 경기 전문 채

널인 시풋(CFoot)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이 결정 이후 카날플뤼는 갑작스럽게 전략

을 바꿔 무료 일반 채널 개국을 선언한 것이다. 

카날플뤼가 무료 일반 채널 개통이라는 전략으로 수정한 것은 또한 유료 채널 시

장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카날플뤼 유료 회원 가입이 저조하면서 위기를 겪

게 되자 해외 사업 확장세 역시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카날플뤼 베트남’(Canal+ 

Vietnam)은 방향을 변경했고, ‘카날플뤼 마그레브’(Canal+ Maghreb)는 채널 운영

을 중단했다. 

게다가 디즈니의 출현으로 카날플뤼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미국 디즈니사

는 카날플뤼의 위성 채널인 ‘카날사트’(Canal Sat)와 맺은 독점계약을 더 이상 유지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카날사트는 디즈니 채널(Disney Channel)의 독점 

상영을 위해 수천만 유로를 지불해왔다. 그런데 디즈니 쪽에서 자사의 시청자를 3배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자사 콘텐츠를 ADSL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상영하

기 시작했다. 현재 디즈니 채널은 1,500만 가구에 콘텐츠를 배급하고 있다. 디즈니의 

이 같은 전략은 자사의 콘텐츠를 최대한 배급한다는 목적 때문이다. 이 때문에 카날

사트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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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카날플뤼는 일반 무료 채널을 개통함으로써 가능하면 오랫동안 

미국 스튜디오 콘텐츠를 상영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료 채널뿐만 아니

라 무료 채널까지 포괄하는 모든 저작권을 구매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또 미국 

스튜디오들이 앞으로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통해 그들의 콘텐

츠를 직접 상업화하기 위해 지역 채널과 거래를 시도할 것이라는 소식 역시 카날플뤼

의 위기감을 높였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워너스튜디오(Warner Studio)에서는 페이

스북(Fackbook)을 통해 주문형 비디오를 배급하는  콘텐츠 상업화를 시도하고 있

다. 이 시도 이후 스튜디오는  앞으로 5편의 새로운 영화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제

공할 것이라고 한다. 

카날플뤼의 무료 일반 채널 개통 소식에 따른 시장의 반응

카날플뤼는 그동안 영화와 스포츠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지닌 프로그램을 공급해 

유료 채널 시장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해온 방송사다. 그런 만큼 카날플뤼의 무

료 채널 개통 소식은 방송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민영방송사들에게는 위협

적인 소식이었다. 이는 곧 증시에 반영되어 나타났는데 카날플뤼의 발표 직후인 지난 

3월 25일 프랑스 민영 지상파인 TF1과 M6의 증시가 동반 하락했다. 

프랑스 투자사인 CM-CIC Securities의 분석가인 에리크 라바리(Eric Ravary)는 

“카날플뤼의 무료 일반 채널 개통 소식은 TF1과 M6에 부정적이다. 강력한 경쟁 채널

의 등장으로 앞으로 무료 채널 시장에서 프로그램 구매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

적했다. 카날플뤼라는 네임 밸류와 양질의 프로그램 수급으로 경쟁력을 갖춘 카날플

뤼의 파워는 채널 개통 첫해 시장점유율이 3%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방송광고 시장 역시 변화가 예상된다. 광고계 일각에서는 프로그램의 질과 마케팅

의 노하우를 갖춘 카날플뤼의 무료 채널 개통은 방송 광고계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했다. 카날 20의 개통 소식에 광고주와 시장은 당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카날 

20의 광고 순수익만 30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유럽의 재정 서비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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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카날플뤼의 무료 채널 설립 논란

사인 캐플러 캐피털 마켓(Kepler Capital Markets)의 코노르 오셰아(Conor O’

Shea)는 “앞으로 M6와 TF1은 광고수익과 시장점유율에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

고 전망했다. 

경쟁 채널의 움직임

카날플뤼의 일반 무료 채널 개통 발표는 경쟁 채널인 TF1과 M6에 심각한 위협으

로 평가되었다. M6는 독자적인 행보로 카날플뤼의 무료 채널 개국에 맞섰다. 카날플

뤼가 무료 일반 채널을 개통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M6의 대표인 니콜라스 드 타베르

노스(Nicolas de Tavernost)는 TNT에 2개의 무료 채널을 개통할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하나는 여성을 위한 채널, 다른 하나는 가족을 위한 채널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M6의 이러한 행보에 TF1 역시 디지털 텔레비전에 무료 채널 개통을 희망

한다고 밝히면서 무료 채널 개통 경쟁이 치열해졌다. 

TF1과 M6 채널은 카날플뤼의 무료 일반 채널이 앞으로 미국 드라마, 영화와 스포

츠 등 카날플뤼의 콘텐츠를 받아서 방영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우수한 콘텐츠 수급을 통해 카날플뤼의 방송시장 장악력은 강화될 것이라는게 두 방

송사의 분석이다. 

물론 카날플뤼와 두 민영방송사의 대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카날플뤼와 TF1, 

M6 사이의 갈등은 자사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디지털 위성 카날플뤼 부케를 통한 

재방송 협상에서도 첨예했다. 

TF1과 카날플뤼의 갈등은 2006년 위성 채널이었던 TPS가 카날사트와 합병하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카날플뤼와 TF1의 계열사인 뉴스 채널, LCI의 프로그

램 재송신 계약이 만기에 달했다. 이때 카날플뤼와 TPS가 합병되면서 카날플뤼는 

LCI의 프로그램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TF1은 1년에 1,500

만 유로를 손해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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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채널 허가 배경

프랑스에서 보너스 채널 허가는 2007년 3월 5일 법을 통해 명시되었다. 보너스 채

널권 부여는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전환하면서 3개의 민영방송사, 즉 TF1, M6, 카날

플뤼의 아날로그 방송 포기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다. 디지털 전환에 따

른 비용과 광고수익 분산에 따른 대가로서 보너스 채널을 부여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3개의 민영방송사는 2011년 말 보너스 채널권을 부여받을 예정이었다.

보너스 채널 허가를 둘러싼 프랑스 정부와 유럽위원회의 입장

카날플뤼의 무료 일반 채널 개통은 보너스 채널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다. 그런데 카날플뤼의 보너스 채널권 부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너

스 채널 허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카날플뤼의 보너츠 채널 부여에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13개월여 앞둔 상황이 프랑스 정부에 부담스럽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인지 프랑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EU)의 결정을 따르겠

다고 밝혔다. 하지만 프랑스 대표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너스 채널 허가 방침을 포기하지 않기로 태도를 정했다고 한다. 

한편 유럽위원회(EC)는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에 따라 TF1, M6, 카날플뤼에 보상 

차원에서 보너스 채널을 부여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단 이 때문에 발생하

는 금액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보너스 채널을 통한 보상은 매우 중

요한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너스 채널이라는 방식이 만일 

금지되었다면 민영방송을 위한 또 다른 보상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다. 예를 들

어 재정적인 면에서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 과정에서 지중파 채널을 중심으로 보너스 

채널 허가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검토했다. 유럽위원회 대변인인 아멜리아 토르

(Amelia Torres)는 이 문제를 특히 경쟁과 관련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 이 

방안이 유럽연합법과 반대되는데 특히 허가권 부여는 객관적이고 반차별적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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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공개 입찰 없이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다수

의 채널 사업자와 비교해 차별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럽위원회의 입장과 별도로 4월 12일자 <르 피가로>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

부가 TF1, M6, 카날플뤼에 보너스 채널을 부여하는 것을 2016년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2016년까지 디지털 텔레비전 2세대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정립하면

서 HD 방송으로 전환해 12개에서 15개의 보충 채널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정부의 보너스 채널 부여를 연기하겠다는 입장은 2005년 결정을 번복한다

는 점에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한편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을 정당화하기 위해선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향후 전망

보너스 채널 개통은 아직도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있다. 보너스 채널 개통에 따른 

몇 가지 장애 요소 때문이다. M6와 카날플뤼가 가능하면 빨리 보너스 채널을 통해 

무료 일반 채널을 개통한다면, 또 다른 민영방송사인 TF1의 행보 역시 주목된다. 두 

번째 장애 요소는 보너스 채널의 주파수가 프랑스 국토의 3분의 1에 전파되지 않는다

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사용하는 주파수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 작업

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법령을 바꾸어야 한다. 보

너스 채널의 제작 의무 사항, 즉 주파수 재정비에 따른 재정 문제 등을 정립해야 하는

데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보너스 채널 부여 방식이 비합법적이라는 

유럽위원회의 지적 역시 보너스 채널 개통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프랑스 정부가 보너스 채널 개통을 미룰 경우 카날플뤼에게는 

또 다른 대안이 있다. 카날플뤼가 새로운 채널을 개통하기를 희망한다면 TNT 채널 

후보자 모집 시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HD의 2개의 무료 채

널과 2개의 유료 채널 후보자 모집도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결정은 정부와 CSA의 결정에 달려 있다. 무료 채널 또는 유료 채널을 

유료방송 카날플뤼의 무료 채널 설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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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것인지, 시장의 안정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개통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셈이다. 

한편 새로운 무료 채널 개통 가능성에 따라 몇몇 그룹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에퀴

프(L’Equipe), 넥스트 라디오 TV(Next Radio TV) 등, 2011년 11월 30일 아날로그 방

송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너스 채널은 다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카날플뤼의 무료 채널 개통 논란은 디지털 텔레비전의 보너스 채널권 부여 문제가 

그 본질이다. 그동안 프랑스 정부는 2011년 11월 30일자로 전 방송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그 일환으로 기존 아날로그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

용과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보너스 채널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보너스 채널권 부여에서 공평하지 못하다는 유럽위원회의 지적

과 함께 카날플뤼의 무료 일반 채널 발표에 따른 경쟁 과열 등으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신설 채널은 채널 사업자로서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시장점유

율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과 광고수익 증대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놓칠 수 없는 기

회다. 반면 채널이 다각화되면서 경쟁이 가열화되어 시장의 안정화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보너스 채널 허가권은 디지털 텔레비전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명제를 실현하기 위

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보상 차원이라는 점과 새로운 채널 진입으로 방송시장 다각

화라는 점에서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없다.  

dIspute tReNd geRmANY chINA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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